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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연구 추진현황

2015.07.17      연구용역 착수보고 사전회의(계룡시 실과 협의)

• 과업 주요방향 및 내용에 대한 논의와 미션 확인

2015.07.30      국토부 담당 공무원 전문가 인터뷰

• 개발행위허가 관련 최근 동향 조사

• 개발행위 자치단체 기준 수집

• 개발행위와 성장관리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2015.08.04      연구용역 착수보고

• 연구용역 추진일정 및 연구 추진내용 보고 및 논의

2015.09.08      1차 워크숍 : 개발행위 실태와 기준 검토(국토부, 충남도, 행정전문가)

• 개발행위기준 사례와 계룡시 개발행위 실태

• 계룡시 도시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 개발행위를 중심으로

* 개발행위 관련 행정 전문가 의견 수렴(국토부, 충남도, 전문업체)

2015.09.22      계룡시 실과 협의

• 개발행위허가기준 변경 시나리오 설정에 대한 의견

• 난개발 방지 및 성장관리가 필요한 지역 검토

2015.10.02      전문가 자문인터뷰 : 엔지니어

• 계룡시 도시관리계획을 수행한 엔지니어링 담당자와 계룡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의견 논의

• 향후 개발행위허가기준 시나리오 작성 후 지속적 자문 협력 협의

2015.10.19      2차 워크숍 : 개발행위 시나리오 검토 및 성장관리

• 3개 시나리오 검토, 지역특성을 반영한 시나리오 추가 필요 제안

2015.10.29      연구용역 중간보고

• 3개 시나리오 검토 결과 보고 및 기준변경에 대한 논의

2015.11.17      3차 워크숍: 계룡시 개발행위 적정성 및 타 지자체 사례 검토

• 계룡시 개발행위허가 기준 적정성에 대한 논의

• 타 지자체 개발행위 사례와 성장관리 방안 제안(청주시 사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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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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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정부 규제완화 움직임과 개발행위허가기준 완화

 계룡시의 표고(예, 계룡시 평균표고 209.5m)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적정성

 국가 차원의 규제완화 움직임(개발행위허가 변경 절차 간소화 등) 

개발행위허가기준

구 분 현 황 규제완화 주요내용

용인시  경사도 17.5° 이하(단, 처인구 지역은 20도 이하)
 처인구 경사도 25° 이하
 기흥구 경사도 21° 이하

원주시
 기준지반고로부터 50m 미만
 경사도 17° 미만(도시지역 외 지역은 22° 미만)

 경사도 22° 미만

김해시  경사도 11° 미만  경사도 21° 미만

밀양시 -  경사도 25° 미만(단, 녹지지역은 20° 이하)

춘천시  경사도 25° 미만  규제완화 준비 중

음성군  경사도 25° 미만  규제완화 준비 중

주 : 각 시군 도시계획조례 및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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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개발행위허가기준의 완화(적정성)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최근 정책동향과 개발에 대한 시민요구에 대응

 계룡시의 미래발전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적정성(대안)검토

현재기준 변경기준(예시) 성장관리 정책

표 고 • 150m • 표고(읍면동사무소 해발고도로 부터 50m 미만) 난개발방지

경 사 • 경사 30% (16.7°) • 경사도 16.5° 미만 성장관리지역 지정검토

생태 / 환경 • 생태자연도 1등급 • 산사태위험1등급지(+토지적성평가 1, 2등급지) 기타 성장관리정책 제안



2. 계룡시 및 개발행위 관련 현황



Ⅱ

행정구역 법정동리 행정동리 면적(㎢)

계 15 82 60.74

두마면 4 15 12.58

엄사면 5 33 17.91

신도안면 5 16 27.37

금암동 1 18 2.88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인구(인) 43,269 43,115 41,703 41,107

가구(호) 14,417 14,381 14,017 13,954

가구당인구(인) 3.00 3.00 2.98 2.95

계 전 답 대지 임야 기타

60.70 3.27 4.99 2.23 39.96 10.23

(100%) (5.4%) (8.2%) (3.7%) (65.8%) (16.9%)

행정구역

인구 및 가구

지목

2. 계룡시 및 개발행위 관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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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0,552명

2020년
80,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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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 공간구상

 도시계획에 풍수지리학적 개념을 적용
 역사성과 지형적 특성을 반영한 도시계획 수립

 지역특성을 고려한 순환형 연계체계로 접근성
극대화 및 내부교통체계의 합리화

2. 계룡시 및 개발행위 관련 현황



토지이용 현황 용도지역

 도시적 토지이용 : 2.908㎢(4.8%)
 임야 등 : 49.998㎢(82.4%) 

 계룡시 전체 면적 : 60.702㎢
 도시지역 :  49.222 ㎢(81.1%)_녹지지역 73.4%
 자연환경보전지역 : 11.46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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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룡시 및 개발행위 관련 현황

주 : 2020 계룡 도시관리계획 변경



공원녹지체계도

 산태극, 수태극에 입각한 자연 친화적 녹지체계 형성
 공원·녹지와 역사·문화·생태의 연계 강조

 1등급지역 : 계룡시 면적의 15.3%(9.3㎢)

생태자연도(1등급)

2. 계룡시 및 개발행위 관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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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
행정구역 구분(m) 면적(㎡) 구성비(%) 평균표고(m)

계룡시
전체

60~100 4,164,100 6.8 

209.5

100~200 33,739,200 55.5 

200~300 12,012,600 19.8 

300~400 5,569,400 9.2 

400~500 3,029,900 5.0 

500~600 1,401,800 2.3 

600~700 643,100 1.1 

700~800 236,900 0.4 

800~900 22,300 0.0 

합계 60,819,300 100.0 

구분
행정
구역

면적(㎡)
구성비

(%)
최저
고도

최고
고도

평균
고도

주민
센터
고도

표고
(m)

계룡시
전체

60,819,300 100.0 60.0 845.0 209.5 -

금암동 2,889,900 4.8 100.0 275.7 141.9 137.7 

두마면 12,539,000 20.6 90.0 385.0 164.4 102.1 

엄사면 17,978,500 29.6 60.0 570.0 162.5 130.0 

신도
안면

27,410,500 45.1 110.0 845.0 269.6 123.5 

계룡시 표고 현황

계룡시 행정구역별 표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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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룡시 및 개발행위 관련 현황

주 : 계룡시 행정구역 면적은 ArcGIS에서 계산된 면적임.



행정구역 구분(°) 면적(㎡) 구성비(%) 평균경사도(°)

계룡시
전체

0~5 14,138,000 23.2 

16.1

5~10 6,577,200 10.8 

10~15 7,704,100 12.7 

15~20 8,818,600 14.5 

20~25 8,618,700 14.2 

25~30 7,234,100 11.9 

30~35 4,907,700 8.1 

35~40 2,065,100 3.4 

40이상 755,700 1.2 

합계 60,819,200 100.0 

계룡시 경사 현황

계룡시 행정구역별 경사

구분
행정
구역

면적(㎡)
구성비

(%)
최저
경사

최고
경사

평균
경사

경사도

(°)

계룡시
전체

60,819,300 100.0 0.0 64.5 16.11 

금암동 2,889,900 4.8 0.0 50.5 10.93 

두마면 12,539,000 20.6 0.0 55.5 14.37 

엄사면 17,978,500 29.6 0.0 47.5 15.10 

신도
안면

27,410,500 45.1 0.0 64.5 18.19 

경사

주 : 산지관리법과 분석방법 동일한 분석조건 적용
1. 경사도 분석은 수치지형도 1/5000 지형도 사용
2. 측정을 위한 격자는 10m x 10m의 크기로 설정
3. 공간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규칙삼각망을 생성한 후 격자내 삼각면의 경사도에 면적비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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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룡시 및 개발행위 관련 현황



비오톱 산사태취약지역

 계룡시 비오톱 1등급 면적 : 28.96㎢(47.61%)  산사태취약지역 : 44,152㎡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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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룡시 및 개발행위 관련 현황



공적규제지역 개발행위허가 검토 가능지역

15

 계룡시 공적규제지역 면적 : 24.7㎢
(계룡시 면적의 40.6%)

2. 계룡시 및 개발행위 관련 현황

 계룡시 개발가능지 면적 : 16.38㎢
(계룡시 면적의 26.9%)  

주 :  현재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적용시 산출된 면적임.



3. 개발행위허가기준 사례 검토



3. 개발행위허가기준 사례 검토

표고: 절대(해발) 표고 기준

 총 조사대상 165개 시·군·구 중 25개 시·군은 절대적 표고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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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행위허가기준 사례 검토

표고: 상대적(기준지반고) 표고 기준

 기준지반고(도로, 특정지역—읍면동, 마을회관 인근평지) 등 기준을 설정하여 표고 기준 제시

(62개 시·군, 전체의 38%)

기 준 사 례 유사사례

도로로 부터 50m 미만

 광주시광주시(경기도), 세종시, 양평군, 철원, 
당진시, 예산군, 화순군, 영광군, 고령군, 전주
시, 창녕군, 함양군, 거창군, 논산시

 과천시 30m(자연녹지지역은 10m, 보
령시, 고흥군, 함안군 100m, 안동시 인
근 도로 높이와 동일

산과 도로를 기준 50m 이내  홍성군
 용봉산 100m
 오서산 120m, 도로 50m

도시평균에서 50m 미만  남양주시 -

지역별(읍면동별 등) 
기준지반고에서 50m 미만

 여주시, 이천시, 합천군(면소재지), 화성시, 문
경시

 남원시 30m
 장수군 30m

가장 가까운 마을회관 50m 미만  김제시, 진안군, 임실군
 구미시 60m
 무주군 마을 중간점 100m 미만

인근평지기준 50m 미만  옥천, 영동  진천군, 증평군 표고200m 기준 50m

경사도가 시작되는 평지 50m 미만  포천시, 의왕시 -

개발가능지에서 50m 미만  평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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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행위허가기준 사례 검토

경사도: 평균 경사도 기준

경사도(°) 해당 지자체

35°이하 (1) 순창군

30°이하(5) 속초시, 해남군, 안동시, 예천군, 울릉군

25°이하(59)

서울시, 양주시, 구리시, 충주시, 의성군, 창원시, 양산시, 정읍시, 상주시, 태백시, 구미시, 경산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여

주시, 양평군,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춘천시, 강릉시, 홍천군, 영월군, 철원군, 고성군, 양양군, 보은군, 옥천군, 진천군, 음

성군, 단양군, 천안시, 서천군, 태안군,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진도군, 영주시, 영천시, 문경

시,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봉화군, 울진군, 밀양시, 의령군, 창녕군, 남해군, 산청군

20°이하(71)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대전시, 울산시, 계룡시, 안산시, 오산시, 원주시, 군산시, 경주시, 안양시, 의정부시, 파주시, 김포시, 

익산시, 완주군, 군위군, 청송군, 사천시, 함안군, 거창군, 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김천시, 제천시, 세종시, 남양주시, 광주시, 

포천시, 동해시, 삼척시, 횡성군,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청원군, 영동군, 괴산군,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

산시, 논산시, 당진시, 금산군, 예산군, 진안군, 무주군, 부안군, 목포시, 담양군, 곡성군, 화순군, 강진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

군, 영광군, 완도군, 신안군, 포항시,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하동군, 합천군, 제주도

15°이하 (23)
광주시, , 수원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고흥군, 김해시, 증평군, 고창군, 함양군, 진주시,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화성시, 

평택시, 시흥시, 광명시, 청주시, 부여군, 전주시, 김제시, 장성군

10°미만(1) 과천시

19



경사도: 용도지역별 기준

지자체명 개발행위허가 유형 및 용도지역에 따른 차등 기준 적용 사례

여수시 • 토지형질변경의 경사도는 25°미만 | 토석채취의 경사도는 35°미만

순천시 • 25° 미만 | 단, 토석채취의 경사도는 30° 미만

구례군 • 25° 미만 | 단, 토석채취의 경사도는 30° 미만

대구시 • 30%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서는 45%이하

안양시 • 18°(녹지지역10°)미만 | 단, 경사도가 18°(녹지지역10°)이상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가능

원주시 • 17° 미만 | 도시지역 외 지역은 22° 미만

강릉시
• 도시지역 20° 미만 및 비도시지역 25° 미만

• 공공·공익목적으로 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 및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 가능

속초시
•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는 경사도가 30° 미만, 그 외 지역은 20° 미만

• 공공·공익상 목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 및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가능

삼척시
• 도시지역20°미만 및 비도시지역 25°미만

• 단, 공공·공익목적으로 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 및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거쳐 허가 가능

횡성군 • 20° 미만(단, 도시지역 외 지역은 25° 미만) | 다만, 경사도가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에 자문하여 허가가능

부여군 • 15° 미만(단, 주거지역·공업지역·상업지역 외의 지역은 18° 미만) | 단, 그 이상은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가능

군산시 • 도시지역 : 경사도 12° 미만. 나. 비도시지역 : 경사도 17° 미만 | 단, 그 이상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가능

남원시 • 도시지역 : 25% 미만, 비도시지역 : 35% 미만

김제시 • 도시지역 : 10° 미만, 비도시지역 : 15° 미만

임실군 • 도시지역 : 25% 미만, 비도시지역 : 35% 미만

순창군 • 도시지역 : 25° 미만, 비도시지역 : 35° 미만 | 단, 그 이상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가능

고창군 • 도시지역 : 10% 미만. 비도시지역 : 20% 미만

부안군 • 도시지역 : 10° 미만, 비도시지역 : 20° 미만

목포시 • 20°(녹지지역에서는 15°) 미만인 토지

나주시 • 25°(녹지지역에서는 15°) 미만 | 단, 25° 이상인 토지에대하여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 가능

포항시
• 녹지지역내 : 경사도는 동지역은 20°미만, 그외지역은 30° 미만

• 주거지역개발시 : 경사도가 45° 이상으로서 대지의 구조안정상 붕괴의 우려 등으로 인하여 위험이 있는 지역

경산시 • 45%(녹지지역에서는 30%) 이하

창원시 • 21°(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한정하며, 그 외 지역은18°) 미만 | 단, 그 이상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 가능

진주시
• 12°미만 | 다만, 공공사업으로 인한 이주민의 주택지조성을 위한 경우에는 25°미만으로 하며(주택지 보상협의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정),

•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 및 자연취락지구로서 경사도가12°이상인 토지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 거쳐 허가가능

부천시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20



3. 개발행위허가기준 사례 검토

21

임상 및 생태 기준

 비오톱 지도를 활용한 전국의 시 · 군 현황
 충남은 5개 시 · 군이 비오톱 지도를 임상 및

생태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음

시·도 해당 시·군

특광역시(2) 광주시, 세종시

경기(3) 수원시, 하남시, 여주시

강원(15)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북(5) 청원군(2011년기준),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단양군

충남(5) 서산시, 논산시, 부여군, 예산군, 태안군

전남(11)
순천시, 담양군, 곡성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2011년기

준),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2011년기준), 신안군

경북(13)
경주시, 김천시, 상주시, 문경시, 군위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울진군, 울릉군

경남(9)
거제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남해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계룡시 비오톱 현황

주 : 계룡 도시기본계획 2020



4. 계룡시 개발행위허가 실태



4. 계룡시 개발행위허가 실태

계룡시 개발행위허가 현황

 계룡시 유형별 개발행위 현황

575

2

161

16

8

28

0 200 400 600 800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

공작물설치

기타

건수

1,534,128 

8,734 

4,028,249 

18,610 

2,386 

275,515 

 -  1,000,000  2,000,000  3,000,000  4,000,000  5,000,000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

공작물설치

기타

면적

유 형 건 수 면 적(㎡)

형질변경 575 1,534,128 

토석채취 2 8,734 

토지분할 161 4,028,249 

물건적치 16 18,610 

공작물설치 8 2,386 

기타 28 275,515 

총 790건

총 5,867,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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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개발행위허가 현황

 계룡시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현황

건수

면적

용도지역 건 수 면 적(㎡)

주거 112 475,018 

공업 1 3,627 

녹지 662 5,162,237 

자연환경보전 15 226,740 

112

1

662

15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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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자연환경보전

47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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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2,237 

226,740 

 -  1,000,000  2,000,000  3,000,000  4,000,000  5,000,000  6,000,000

주거

공업

녹지

자연환경보전 총 5,867,622㎡

총 790건

(84%)

(88%)

24

4. 계룡시 개발행위허가 실태



계룡시 개발행위허가 현황(목적별)

행 레이블 공장, 창고 군시설 기타 농지 동식물 생활판매, 서비스 등 주택 합분필,소유권 등 총합계

주거 7 12 7 47 31 8 112

공업 1 1

녹지 19 16 96 84 30 134 147 136 662

자연환경보전 5 1 1 2 6 15

총합계 27 16 113 92 31 181 180 150 790

25

주택 공장, 창고 생활판매, 서비스개발행위허가 (전체)

4. 계룡시 개발행위허가 실태



5. 개발행위허가기준 변경 시나리오 제안



5. 개발행위허가기준 변경 시나리오 제안

개발행위기준 시나리오 검토 프로세스

27

관련 제도 및 지침 검토

최근 동향
타 도시 사례

전문가
인터뷰/자문

연구의 배경과 목적

현, 계룡시
개발행위허가기준 검토

개발행위허가기준 검토, 평가
시나리오 대안 제시

시나리오
검토

제1-1, 제1-2, 제1-3
시나리오 제시

전문가의견
현장조사

제2-1 시나리오

중간보고

제3
시나리오 선정

성장관리
방안검토

제2-2 시나리오

1단계
시나리오
검토

2단계
시나리오
검토

3단계
시나리오
검토



5. 개발행위허가기준 변경 시나리오 제안

개발행위 기준별 검토(표고)

 절대 기준 : 표고 150m 미만(현재 기준)  vs. 논산시 50m 기준(기준지반고)

 상대 기준 : 기준지반고 활용, 특정지점 및 지역, 인접도로 기준의 평균값 등 이용

구

분

기준지반고

⑤ 인접도로 기준
① 읍‧면‧동사무소 해발고도 ② 생활권별 평균표고 ③ 행정구역별 평균표고 ④ 시가화구역별 평균표고

장

점

• 지형특성을 반영하면서 과

개발 억제 가능, 전국 시군

의 38%가 차용한 기준

• 상위계획(도시기본계

획)과의 정합성 유지, 

생활권의 특성을 반영

하면서 단순화 가능

• 동・리별로 지형특성

을 반영

• 시가화구역과 비시가화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

• 도로 높이로부터

상대적 표고기준을

적용하여 적극적인

개발 유도 가능

단

점

• 현재 기준 대비 차이가 크

지 않음

• 생활권(2개 대생활권, 

5개 소생활권)에 대한

주민이해도 저해

• 읍면동별 평균표고가

141.7~271.0m에 달해

상대기준 적용시 과개

발이 우려됨

• 개발상황을 주기적으로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 곤란

• 산지5부 능선 이상

까지 훼손될 우려

28



5. 개발행위허가기준 변경 시나리오 제안

개발행위기준별 검토(경사도)

 경사도

가. 현재기준 : 16.7° (30%) 미만 vs. 논산시 20° 미만

• 타 지역 기준 : 10° 미만(과천 1개소), 15° 이하(부여 등 23개소), 20° 이하(공주 등

71개소), 25° 이하(천안 등 59개소), 30° 이하(속초 등 5개소), 35° 이하(순창 1개소)

나. 변경기준 : 20° 미만

① 현재기준 유지

② 산림패치 연결성 우수지역 비율 대비 충남 평균치 상향 지역과의 비교

• 산림패치 연결성 우수지역은 경관생태학적 측면에서 생물다양성, 유역의 건전성, 안전성

등과 직결되며 산림의 구조적 다양성을 평가하는 요인임

구 분 ① 현재기준 유지 ② 20°로 완화

장 점 • 개발행위허가기준의 지속가능성과 환경적합성을 유지 및 제고 • 인접지역 및 산림패치우수지역과 기준 일치

단 점 • 인접지역과의 차별성 대두 • 임상이 양호한 산지훼손, 비도시지역의 경관적 난개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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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발행위허가기준 변경 시나리오 제안

개발행위기준별 검토(경사도)

 산림패치

• 산림패치 연결성 우수지역 비율은 산림 연결성 평가 값 중 9에 해당하는 값의 전체 비율을

유역 내 산지의 비율로 나타내는 지표임

산림연결성 우수지역 면적

산림 면적
× 100

<산지연결성 평가방법 개념도> <시ㆍ군별 산림패치 우수지역 면적비율(’13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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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발행위허가기준 변경 시나리오 제안

개발행위기준별 검토(자연·생태)

 환경기준

가. 현재기준

• 없음(’15년 상반기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생태자연도 1등급’ 기준 삭제)

나. 변경기준

• 비오톱 1등급 기준 도입, 기타(산사태 취약지역 도입 등)

구분 ① 현재기준 유지 ② 비오톱 1등급 적용

장점

• 적극적인 산지개발 유도 가능 • 비오톱지도는 생태자연도보다 정교하면서 모든 토지에 대한 환경등급

이 부여되어 적극적인 환경보호에 적합

단점

• 임상이 양호한 산지 보호 기준이 없어 환경적으로

우수한 산림에 대한 무차별한 개발가능성 상존

• 도시계획조례 개정(생태자연도 삭제) 대비 도시계획행정의 일관성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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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기준별 검토(기타 기준)

가. 재해취약성 평가 : 『국토계획법』 제20조(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에 따라

도시계획 수립시 재해취약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 결과를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 활용하도록 적시. 이를 통해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재해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기준으로 적합

• 단기적으로 산림청의 산사태위험 취약지역

• 중기적으로 재해취약성 평가결과를 개발행위허가시 검토하도록 운용

• 재해취약성 검토는 집계구 단위로 이루어져 동·리 단위보다 세분화된 공간단위로 결과가 도출

나. 변경기준 : 『국토계획법』 제20조에 따라 관리지역 이외 지역에서도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기준에 토지적성평가 등급(1, 2등급)을 반영

• 향후 녹지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개발행위허가 제도운용에 활용하도록 조치

① 토지적성평가 상위등급(1, 2등급)을 허가기준으로 명시하는 방법

②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법

구 분 재해취약성평가 토지적성평가

장 점
• 재해예방형 토지이용체계를 구축하여 재해방지기

능을 증진

• 토지의 보전적성을 파악하여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관리가 가능

단 점

• 산사태위험1등급지에 대한 신뢰도가 검증되지 않

은 상태이고 재해취약성 결과가 동‧리보다 세분화

된 집계구 단위여서 적용의 어려움이 예상

• 토지적성평가결과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기에 대민

행정의 어려움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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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개발행위기준 3개 시나리오 검토

 3개의 시나리오 설정

• 효과적인 공간분석을 위해 다수의 시나리오 중 개발행위허가기준의 강도에 따라 3개의

시나리오로 구성

가. 시나리오_1 : 개발행위 규제를 최소화 하는 안

 1-1 : 행정구역별 평균표고+50m, 경사도 20° 미만

 1-2 : 행정구역별 주민센터 해발고도 +30m, 경사도 16.5°, 비오톱 1등급지 제외, 

산사태 취약지역 제외

 1-3 : 행정구역별 주민센터 해발고도 +50m, 경사도 16.5°, 산사태 취약지역 제외

나. 시나리오_2 : 지형특성에 고려하면서 개발행위를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안

 2-1 : 시가화지역 평균표고 +30m, 경사도 20°, 산사태 취약지역 제외

 2-2 : 시가화지역 평균표고 +50m, 경사도 20°, 산사태 취약지역 제외

다. 시나리오_3 : 지속가능한 토지이용관리와 도시계획행정의 일관성을 유도하는 안

 3-1 : 시가화지역 평균표고 +40m, 경사도 20°, 산사태 취약지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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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시나리오 평가

• 보편성, 독립성, 간결성, 적합성 등의 평가를 통해 향후 개발행위허가기준 변경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

보편성(해당 기준이 기존 도시계획제도에 어느 정도 활용되는지 여부)

독립성(해당 기준이 다른 영역에서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간결성(해당 기준이 주민들에게 쉽게 이해되는지 단순한 항목인지에 대한 여부)

적합성(해당 기준이 계룡시 개발행위허가기준으로 적용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측정변수
시나리오 1

(소극적 시나리오)

시나리오 2

(적극적 시나리오)

시나리오 3

(중도적 시나리오)

보편성 ◎ △ ◎

독립성 ◎ ◎ ◎

간결성 ◎ △ △

적합성 X △ ◎

주 : 평가방법 : ◎(기준에 매우 부합), ○(기준에 대체로 부합), △(보통), X(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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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발행위허가기준 변경 시나리오 제안

 [공간분석] 시나리오별 개발가용지 분석 면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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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개발행위기준 3개 시나리오 검토(제1-1, 제1-2, 제1-3)

구 분

개발가능지

현황(2015년현재) 시나리오 1-1 시나리오 1-2 시나리오 1-3

행정구역면적(㎡)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개발
가능지

계룡시 전체 60,819,300 16,379,185 100.0 23,714,794 144.8 13,876,802 84.7 18,519,280 113.1 

금암동 2,889,900 1,506,128 100.0 1,810,187 120.2 1,587,149 105.4 1,665,766 110.6 

두마면 12,539,000 4,195,106 100.0 6,547,960 156.1 3,033,090 72.3 4,244,815 101.2 

엄사면 17,978,500 7,847,190 100.0 10,044,485 128.0 6,366,888 81.1 8,336,074 106.2 

신도안면 27,410,500 2,830,761 100.0 5,312,162 187.7 2,889,675 102.1 4,272,625 150.9 

전체
규제
고려
지역

산사태
취약지역

전체 44,152 100.0 44,152 100.0 
- -

가능지 6,516 14.8 40,703 92.2 

비오톱
1등급지역

전체 29,451,835 100.0 29,451,835 100.0 
-

29,451,835 100.0 

가능지 1,765,275 6.0 5,530,683 18.8 2,410,049 8.2 

주 : 비율* 은 현재대비 시나리오별 개발행위허가 검토가능지역의 면적 증감율을 나타냄.
시나리오 1-1 : 행정구역별 평균표고 +50m, 경사도 20°
시나리오 1-2 : 행정구역별 주민센터 해발고도 +30m, 경사도 16.5°, 비오톱1등급지 제외, 산사태취약지역 제외
시나리오 1-3 : 행정구역별 주민센터 해발고도 +50m, 경사도 16.5°, 산사태취약지역 제외



5. 개발행위허가기준 변경 시나리오 제안

36

 [공간분석] 시나리오별 개발가능지 분포 비교

<현재 개발행위 가능지>

개발가능지_표고 150m, 경사도 16.7°

1단계 : 개발행위기준 3개 시나리오 검토(제1-1, 제1-2, 제1-3)

<시나리오 1-1>

행정구역별 평균표고+50m, 

경사도 20°

<시나리오 1-2>

행정구역별 주민센터 해발고도+30m, 

경사도 16.5°, 
비오톱1등급지 제외, 

산사태취약지역제외

<시나리오 1-3>

행정구역별 주민센터 해발고도+50m, 

경사도 16.5°, 산사태취약지역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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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개발행위기준 2개 시나리오 검토
(제2-1, 제2-2)

주 : 비율* 은 현재대비 시나리오별 개발행위허가 검토가능지역의 면적 증감율을 나타냄.
시나리오 2-1 : 시가화평균표고 +30m, 경사도 20°, 산사태취약지역 제외
시나리오 2-2 : 시가화평균표고 +50m, 경사도 20°, 산사태취약지역 제외

구 분

개발가능지(시가화구역 평균고도)

현황(2015년현재)
시나리오 2-1

(+30m)
시나리오 2-2

(+50m)

행정구역면적(㎡)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개발
가능지

계룡시 전체 60,819,300 16,379,185 100.0 19,048,529 116.3 21,457,022 131.0 

금암동 2,889,900 1,506,128 100.0 1,567,722 104.1 1,734,931 115.2 

두마면 12,539,000 4,195,106 100.0 4,249,681 101.3 5,264,293 125.5 

엄사면 17,978,500 7,847,190 100.0 8,614,143 109.8 9,340,490 119.0 

신도안면 27,410,500 2,830,761 100.0 4,616,983 163.1 5,117,308 180.8 

전체
규제
고려
지역

산사태
취약지역

전체 44,152 100.0 
- -

가능지 6,516 14.8 

비오톱
1등급지역

전체 29,451,835 100.0 29,451,835 100.0 29,451,835 100.0 

가능지 1,765,275 6.0 2,499,515 8.5 3,725,746 12.7

[ 1단계 시나리오 검토를 통한 대안 도출 ]

< 시나리오 2-1과 2-2의 표고기준 >

구 분
시가화구역
평균고도

+ 30 + 50

금암동 122.2 152.2 172.2 

두마면 117.9 147.9 167.9 

엄사면 117.6 147.6 167.6 

신도안면 146.5 176.5 196.5 



<현 재> <시나리오 2-1> <시나리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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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개발행위기준 2개 시나리오 검토
(제2-1, 제2-2)

[ 1단계 시나리오 검토를 통한 대안 도출 ]

< 시나리오 2-1과 2-2의 표고기준 >

구 분
시가화구역
평균고도

+ 30 + 50

금암동 122.2 152.2 172.2 

두마면 117.9 147.9 167.9 

엄사면 117.6 147.6 167.6 

신도안면 146.5 176.5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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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개발행위기준 시나리오 검토 (제3 시나리오)

주 :  비율* 은 현재대비 시나리오별 개발행위허가 검토가능지역의 면적 증감율을 나타냄.
시나리오 3-1 : 시가화평균표고 +40m, 경사도 20°, 산사태취약지역 제외

구 분
시가화구역
평균고도

+ 30 +40 + 50

금암동 122.2 152.2 162.2 172.2 

두마면 117.9 147.9 157.9 167.9 

엄사면 117.6 147.6 157.6 167.6 

신도안면 146.5 176.5 186.5 196.5 [ 2단계 시나리오 검토를 통한 대안 도출 ]

구 분

개발가능지
(시가화구역 평균고도)

현황(2015년현재)
시나리오 3

(+40m)

행정구역면적(㎡) 면적(㎡) 비율(%)* 면적(㎡) 비율(%)*

개발
가능지

계룡시 전체 60,819,300 16,379,185 100.0 20,485,714 125.1 

금암동 2,889,900 1,506,128 100.0 1,666,979 110.7 

두마면 12,539,000 4,195,106 100.0 4,834,289 115.2 

엄사면 17,978,500 7,847,190 100.0 9,054,192 115.4 

신도안면 27,410,500 2,830,761 100.0 4,930,254 174.2 

전체
규제
고려
지역

산사태
취약지역

전체 44,152 100.0 
-

가능지 6,516 14.8 

비오톱
1등급지역

전체 29,451,835 100.0 29,451,835 100.0 

가능지 1,765,275 6.0 3,121,349 10.6

< 시나리오 3 표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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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개발행위기준 시나리오 검토 (제3 시나리오)

<시나리오 3 표고기준 >

구 분
시가화구역
평균고도

+ 30 +40 + 50

금암동 122.2 152.2 162.2 172.2 

두마면 117.9 147.9 157.9 167.9 

엄사면 117.6 147.6 157.6 167.6 

신도안면 146.5 176.5 186.5 196.5 

<시나리오 3>

구 분 면적(㎡) 비율(%)

전체 3,121,349 10.6

금암동 29,237 0.1 

두마면 328,991 1.1 

엄사면 2,216,828 7.5 

신도안면 546,293 1.9 

[ 2단계 시나리오 검토를 통한 대안 도출 ]

<현 재>

< 비오톱 1등급지역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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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개발가능지 비율(%)
현황

(2015년현재)
시나리오 1-1 시나리오 1-2 시나리오 1-3 시나리오 2-1 시나리오 2-2 시나리오 3

개발
가능지

계룡시 전체 100.0 144.8 84.7 113.1 116.3 131.0 125.1 

금암동 100.0 120.2 105.4 110.6 104.1 115.2 110.7 

두마면 100.0 156.1 72.3 101.2 101.3 125.5 115.2 

엄사면 100.0 128.0 81.1 106.2 109.8 119.0 115.4 

신도안면 100.0 187.7 102.1 150.9 163.1 180.8 174.2 

전체
규제
고려
지역

산사태
취약지역

전체 100.0 100.0 

가능지 14.8 92.2 

비오톱
1등급지역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가능지 6.0 18.8 8.2 8.5 12.7 10.6 

행정구역 면적 대비
개발가능지 비율(%)

개발가능지
개발가능지

(시가화구역 평균표고)

현황
(2015년현재)

시나리오 1-1 시나리오 1-2 시나리오 1-3
시나리오 2-1

(+30m)
시나리오 2-2

(+50m)
시나리오 3 
(+40m)

계룡시 전체 26.9 39.0 22.8 30.4 31.3 35.3 33.7 

금암동 52.1 62.6 54.9 57.6 54.2 60.0 57.7 

두마면 33.5 52.2 24.2 33.9 33.9 42.0 38.6 

엄사면 43.6 55.9 35.4 46.4 47.9 52.0 50.4 

신도안면 10.3 19.4 10.5 15.6 16.8 18.7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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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방지 및 성장관리가 필요한 지역 도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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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가능지 분석

용도지역 분석

개발잠재력 분석

(개발행위허가)

정책적 요인 고려

난개발방지 및

성장관리지역

필요지역 도출

 도출과정

• 성장관리지역 지정 : 난개발 우려지역·시가화

예상지역·체계적 개발유도 필요지역

• 유보용도 중심으로 설정·지정(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

• 필요시 유보용도(80%이상)+보전용도(20%이

상)로 설정 가능

- 필요시 : 설정지역 정형화·계획적 토지이용

도모

- 보전용도 : 생산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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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결과 : 개발행위 잠재력 분석 + 정책적 검토(전문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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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사(용남고등학교 인근)

대실
도시개발사업

지구

금암
(두계천 제방도로 인근)

향한
4

금암2

엄사1

유동 5

3
두마

 개발행위 잠재력이 높은 지역 : 

엄사, 금암, 향한, 유동, 두마

6

 정책적 검토가 요구되는 지역 : 

엄사, 금암, 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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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방지 및 성장관리 기본 방향

지역 개발행위 사례와 개발압력 분석 법적 요건 충족 여부(용도지역 등)

엄사

• 시가지 연접으로 다양한 용도 건축물 입지
• 향후 개발행위 개발압력 우려
• 기존 시가지와 일체적 개발로 시가화 촉진

• 전체 생산녹지지역
• 국토계획법 용도지역 규정요건 미충족
• 현 법체계에서 성장관리지역 지정여건 부적합

→ 도시개발사업 추진 가능 여부 검토금암
• 농업적 이용에 최근 일부 개발행위 발생
• 기존 시가지와 연계 개발로 시가화 촉진

향한
• 주택(단독주택) 및 생활 판매·서비스시설 등 개발행위 빈발
• 시가지 연결도로변 개발가능지 개발압력 높음

• 자연녹지지역·일부 보전녹지지역·일반 주거지역
• 성장관리지역 지정여건 부합

유동

대실
• 도시개발구역(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 향후 대실지구와 연계된 개별적 소규모 개발행위 우려

• 자연녹지지역·일부 보전녹지지역
• 성장관리지역 지정여건 부합

대응
방향

현재 용도지역 적용
• 성장관리지역 설정 검토(향한·유동·하대실)
• 도시개발사업 등 도시계획기법 검토(엄사, 금암)

향후 용도지역 변경
• 성장관리지역 설정 검토(5기 지역 모두)

→ 용도지역 변경시, 지가급등·지구내 입지 기피·부작용 발생 우려



개발행위허가기준 변경 시나리오 제안

최종 시나리오 제안(제3시나리오)

[ 변경 ] : 지역별 특성 반영 + 기준 완화

구분 표고 기준 경사기준 안전기준 환경·생태기준

금암동 162.2 

20°

산사태

취약지역

제외

(개발 억제)

없음

(모니터링 후

비오톱 1등급

제외 여부 판단)

두마면 157.9 

엄사면 157.6 

신도안면 186.5

[ 현재 ] : 계룡시 전체 동일 기준

구분 표고 기준 경사기준 안전기준 환경·생태기준

계룡시

전체
150.0 16.7° 없음 없음

* 경사기준 : (일반)산지전용기준과 일치 , 특수한 경우(구간가중평균 경사도, 평면거리 최대경사도 방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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